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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장설희 분석관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29호

2025년 
세법개정안 
심의결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2025.12.2.)에서 국세관련 법률안 12건 의결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7건 위원회안(대안) 가결
・(소득세법)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조특법)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등

	‑ 법인세법, 교육세법 등 4건 원안(정부안) 가결
・(법인세법) 과세표준 전 구간 법인세율 1%p 인상 등

・(교육세법)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0.5%p 인상 등

	‑ 종합부동산세법 1건 수정가결
・(종부세법) 종부세 등의 추징 대상 주택 범위 구체화 등 원안(정부안) 일부 수정

	▪심의 경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제출법률안 및 의원 발의 법률안 500건 상정 및 심사
	‑ 11월 28일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국세관련 법률안 12건) 지정
	‑ 법인세법,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 심사기간 동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은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 심사기간이 도과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12월 1일 본회의 자동 부의
	‑ 12월 2일 본회의에서 국세관련 법률안 12건 상정, 이 중 7건 대안가결, 4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표 1]  주요 심의 경과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5. 9. 3. 정부 세법개정안 13건 국회 제출

2025. 11. 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상정(500건)
• 의원발의 486건,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14건*

*정부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25.5.28.)포함

2025. 11. 12. ~ 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총 6회 개최

2025. 11. 28.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 지정
• 국세관련 법률안 12건(정부안 11건, 의원안 1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교육세법 등 

2025. 11. 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대안가결 8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2025. 12. 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 부의

2025. 12. 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의결
• 7건 대안가결*, 4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안 8건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외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상
주요 수정 내용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최고세율 인하 
・(정부안) 3억원 초과 35% → (수정)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전환 대상 축소
・(정부안)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 (수정)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된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 50% 감면(김영환 의원안)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정태호 의원안)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이소영 의원안)
	‑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기간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박수영 의원안)

개정세법 
주요내용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적용범위 합리화 등

[표 2]  소득세제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2025년) 개정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신설>

(전제요건)
기준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적용세율)
소득규모별 초과누진세율 적용

소득 규모 세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이하 20%

3억원~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확대

총급여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총급여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7,000만원  
초과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정 

소득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이후 분리과세)

소득발생기간 감면내용

’25.12.31.까지 비과세

’26.1.1.~ ’26.12.31. 5% 분리과세

’27.1.1.부터 9% 분리과세

가입일에 따라 비과세(이후 분리과세)
(농·어·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입자)

소득 규모 세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이하 20%

3억원~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그 밖의 가입자)

출자일·가입일 기준 감면내용

’25.12.31.까지 비과세

’26.1.1.~’26.12.31. 5% 분리과세

’27.1.1.부터 9% 분리과세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 법인세 전 과표구간 세율 1%p 인상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감면한도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대기업 5%→10%) 및 세액공제 대상에 
웹툰콘텐츠 추가 등

[표 3]  법인세제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2025년) 개정

법인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내국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2억원 이하 9%
19%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21%

3천억원 초과 24% 24%

과세표준

세율

내국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2억원 이하 10%
20%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22%

3천억원 초과 25% 25%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연차별 공제액)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기본 850 950 450 -

우대 1,450 1,550 800 400

(사후추징)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연차별 공제액 조정)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기본

1년 400 700 300

-2년 900 1,200 500

3년 1,000 1,300 500

우대

1년 700 1,000 500 300

2년 1,600 1,900 900 500

3년 1,700 2,000 900

(사후추징 규정 개편)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소분에 한하여  

공제 배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감면한도 및  

사후관리 규정 신설 

<신설>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70% + 이전공장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
*청년 등 2,000만원

(사후관리)
세액감면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본 공제율)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15%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 공제율)
대기업 10%, 중견 10%, 중소 15%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개편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환류대상 추가)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배당

	▪소비세제(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
	‑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대해 50% 경감세율 적용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간 3년 연장(2025년 말까지 100%→2028년 
말까지 100%)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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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2025년 세법개정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월 중 발간 예정인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소개할 예정

개정세법
세수효과

	▪2025년 개정세법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2026년 3조 1,237억원 등 2026~2030년간 
누적 37조 5,1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 

・당초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의 세수증가 규모 대비 2,936억원 축소

[표 6]  2025년 개정세법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득세 △188 △6,534 △7,295 △6,935 △6,656 △27,609

법인세 6,587 44,354 44,361 44,369 44,400 184,071

부가가치세 1,757 2,728 3,094 3,463 3,532 14,573

상속세·증여세 32 64 64 64 64 288

증권거래세 21,921 24,844 25,938 27,052 28,213 127,967

기타 1,129 16,568 17,728 19,978 20,411 75,813

합 계 31,237 82,023 83,890 87,991 89,963 375,104

주: 2025년(기준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하는 누적법에 따른 세수효과임
자료: 국회 수정 반영 세수효과 및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기타세제(교육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분야 등)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등

[표 5]  기타세제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2025년) 개정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0.5%

과세표준 세율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조원 초과 1.0%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신설>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화

[표 4]  소비세제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2025년) 개정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신설>
법 시행일부터 2년간 
50% 경감세율 적용

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제  
적용기간 3년 연장

연도 ’25년 ’26년 ’27년 ’28년

감면율 100% 80% 60% 40%

연도 ’25년 ’26년 ’27년 ’28년

감면율 100% 100% 100% 100%


